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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제 1장 서 론

1.1 목  적

  외발산지하차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중점사항을 제시하고, 관리자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의 실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일반적으로 토목구조물은 건설위치의 지형, 지반환경 조건이 다르고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성이 강하므로 구조물에 이상이 발생하여

도 원인, 형태, 진행상황이 각 구조물마다 다르게 된다.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는 지형학적, 지반 공학적인 향을 받는 구조물로서 불명확한 

요소를 많이 내재하고 있어 발생한 변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유지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한 결함을 

파악한 후에 구조물 자체 혹은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변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즉,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취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성과 내구성을 가능한 한 연장

  2) 현재 및 향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의 최소화

  3)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사용수준을 높임

  4)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성 보장

  5) 교통장애의 최소화

  이와 같이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구조물이 공용개시부터 공용정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연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연수는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요인별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1) 물리적 수명 :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용하중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기능이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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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도 머지않아 곧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한

계로서의 수명

  2) 경제적 수명 : 유지관리의 과정에 있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한계로서의 수명

  3) 기능적 수명 : 건설당시의 구조물 기능이 정세의 변화(예, 차량통행량 등의 이용량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여 폐기되는 경우의 수명

  4) 사회적 수명 : 다른 프로젝트에 의한 환경의 변화로 해당 구조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수명

  그러나 토목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용연수란 구조물의 물리적 강도

와 기능의 변상상태가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상태까지의 기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용연수란 구조물을 건설한 이후 그대로 방치하여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통상적인 유지관리 체제하에서 수명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신설

사용상의 한계

방치

사후 리

예방 리

건

공용년수
수명

전
성

[그림 1.1] 유지관리 수행방식에 따른 건전성

  [그림 1.1]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예방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서 변상 

발생 후 사후관리 체제로의 접근이 해당구조물의 기능성 및 사용성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예방관리 차원의 유지관리 방식으로의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미연에 구조물의 성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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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2008)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10)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5)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절차 수립 (건설교통부, 1999)

  (6) 콘크리트구조물의 비파괴검사에 의한 진단시험 기준연구 (한국시설안전공단, 2010)

  (7)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보수․보강 전문 시방서 (건설교통부, 1999)

  (8) 도로교설계기준 (국토해양부, 2012)

1.3 적용 범위

 외발산지하차도는 시점부 옹벽, 시점부 BOX, 중간부 옹벽, 종점부 BOX, 종점부 옹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주 대상으로 유지관리의 중점사항을 서술했다.

  지하차도의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목별 관리방법, 일상유지, 조치사항 등의 내용

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한다.

1.4 용어 정의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시설물(施設物)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1종 시설물 및2종 시설물

* 1종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

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물

*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관리주체(管理主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

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 안전점검(安全點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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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함으로써 시설물의 위험요인

을 조사하는 행위

* 유지관리(維持管理)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

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 사전조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

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행위

* 현장조사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수행하는 행위

* 이상(異狀)

 시설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위치, 형상, 구조 등이 정상이 아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

하게 된 상태

* 점검(點檢)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환경적 상황을 시설물의 이상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 측정(測定)

 점검부위의 이상 또는 결함부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기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정량적

인 자료를 산정하는 작업

* 정밀안전진단(精密安全診斷)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기능(機能)

 목적 또는 요구에 따라서 대상물이 달성하는 역할

* 기능성(機能性)

 시설물에 요구되는 기능에 관한 제 성능

* 기록(記錄)

 점검이나 측정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현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사항을 일정한 양식

에 기술하는 것. 또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하는 것

* 내구성(耐久性)

 시설물의 성능, 기능저하의 시간경과 변화에 저항하는 성능

* 복구(復舊)

 재해 등의 요인으로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

* 보수(補修)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

* 보강(補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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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 대책

* 상태평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 안전성 평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 종합 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 안전등급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 기본과업(基本課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

* 선택과업(選擇課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 하여야하는「지

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으로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 현장 재료시험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

* 실내시험(室內試驗)

시설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

* 콘크리트의 상태변화

2005년 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참조

- 상태변화: 초기결함, 손상, 열화 등을 총칭

- 초기결함: 시공 시에 발생한 균열, 콜드조인트, 초기균열 등

- 손 상: 지진이나 충돌 등에 의해 균열이나, 박리 등이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음.

- 열 화:구조물의 재료적 성질 또는 물리,화학, 기후적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시공 이

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내구성능의 저하현상 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함.



제 2장 유지 리 일반사항제 2장 유지 리 일반사항

2.1 지 리의 계획 립 및 시행

2.2 지 리 차

2.3 지 리 업 체계도

2.4 자료 리

2.5 안 검 일반사항

2.6 지하차도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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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유지 리 일반사항제 2장 유지 리 일반사항

2.1 유지관리의 계획수립 및 시행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효과적이고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시설물 별로 매

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 방침을 수

립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전정비를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

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2) 주 시설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속 시설물도 예방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시설물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시설물 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수‧보강공법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

분히 판단한 후 적정한 규모와 경제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시행한다.

4) 예산 집행상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년, 월, 주간 작업계획 하에 일일 인력동원 

자재투입, 작업운  등 철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원의 이직현상과 동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필수 작업요

원들을 고정, 확보하여 운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반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6) 기존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개량과 규격 및 기준을 변경할 때는 현

재 시행되는 모든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리책임 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운 방침을 수립한다.

 주) '시 안 리에 한특별 ' 시행규  3

① 공공 리주체는 「시  안 리에 한 특별 」( 하 " " 라 한다) 4 2항에 라  앙행

 , 특별시 ㆍ 역시 ㆍ도지사 또는 특별 도지사(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 리주체는  

4 3항에 라 특별 도지사ㆍ시 ㆍ 수 또는 청 (  청  말한다. 하 같다)에게 각각 

안   지 리계  매  2월 15 지 하여야 한다.

② 시 ㆍ 수 또는 청   4 4항에 라 안   지 리계   할 시ㆍ도지사(특별 도

지사는 한다)에게 민간 리주체가 시  안   지 리계  한 날  15  내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앙행  과 시ㆍ도지사는  4 5항에 라 안   지 리계   해양 에게 공

공 리주체, 시 ㆍ 수 또는 청   또는 보고   날  15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리주체가 시  안   지 리계   16 2 1항에 라 시 보 리 합시스  

한 경우  4 4항에 라 시 ㆍ 수 또는 청  시ㆍ도지사에게 안   지 리계   보

고하고 같   5항에 라 앙행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 에게 안   지 리계  

 한 것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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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지관리 절차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정확한 현재의 상태를 조사하여, 급격한 기능저하를 가져올 우려

가 있는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정량적으로 기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경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가 많으나 적절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점검기준 및 평가‧판정기준에 

의해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발산지하차도의 유지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  기  점  검 긴  급  점  검

세심한 육안검사 구 조 적 손 상

예
정  밀  점  검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의 

필요성

예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아니오
면밀한 육안검사,

간단한 측정

정밀육안 검사,

검사측정 장비에

 의한 측정
 아니오

예
아
니
오

정기점검보고서 구조물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의 필요성

긴급 보수

보강의 필요성

 아니오

상  태  평  가

예
 예

보수․보강의 

필요성

보수․보강 긴급 보수의 범위,

공법제시 아니오 공법제시

정밀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긴급점검 보고서

완료

   주) 1. 정기점검결과 필요시 기 계획된 정밀점검의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긴급점검 후 필요한 경우는 긴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그림 2.1] 시설물의 유지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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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형식의 특수구조물에 결함이 나타난 경우에는 경험의 부족으로 향후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시설물별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2)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점검표에 

의해 실시한다.

3)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

와 그 원인과 장해추이를 정확히 평가‧판정한다.

4) 점검결과에 의한 평가‧판정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3 유지관리 업무체계도

정 점검 : 6월1회 상
┌     리   주   체  ┐
│  안전 단전문    │
└   리업체      ┘
    *주택 리사(보)

조상결함발견

    ┌     리   주   체  ┐
│  안전 단전문    │
└  리업체       ┘정밀점검

 : 2년에 1회

 (건축물 : 3년)
점검 : 필 시

․ 10년 경과 1종시 물 : 매 5년에 1회

  (공동주택, 폐 물매립시 제 )

․ 점검결과 공  안전한  해

  필 하다고 정  

정밀안전 단

조내하력 및

 안전  측정․평가
(보수․보강 방법제시) ┌한 시 안전공단  ┐

└ 안전 단전문  ┘

안전점검 또는 단결과 검
〔     리  주  체    〕
 (안전점검 및 단책 )사 제한필 여  및 보수․보강 

방법제시

사 제한등 조치 ┌    리    주   체 ┐
└ 시  ․ 수 ․ 청 ┘

     ↓ ┌    리   주   체   ┐
│ 리업 (시공 ) │ 
└ 건      업      ┘보수․보강후 사

[그림 2.2]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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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관리

  자료관리는 유지관리 업무중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판단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복개시설물의 준공도면, 설계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시공상 특이한 사

항에 대한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의 방법에는 관리하는 자료의 항목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관리하는 

대상 구조물의 수량,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도 또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공시 설계도서류의 보전관리는 물론 일상업무에 사용빈도가 높은 평면도 

등은 설계 원도 보다 복사된 현황 원도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량의 구조물을 유지관리 하려면 기존 구조물에 관한 자료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를 D/B화하여 정보검색을 합리화하는 것이 좋다.

  관리하는 구조물에 관한 각종자료 및 유지관리 실시자료는 향후의 유지관리를 진행하

는데 필요하며 과거의 경과로부터 현재를 분석하거나 장래의 투자계획을 책정하는 경우 

등에도 필수 불가결한 정보원이 된다. 자료관리는 우선 관리할 자료의 항목을 정한 다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주변지역의 현황도 및 관계서류

   2) 주변하천 현황도

   3) 지반조사 보고서 및 실험 보고서

   4) 지반상태의 변화에 대한 기록 자료

   5) 신설시점에서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 견적서

   6) 보수, 개수시의 상기 설계도서류 및 작업 이력에 대한 기록 자료

   7) 공사계약서, 시공도, 사용재료의 업체명 및 품명

   8) 공정사진, 준공사진

   9) 관련된 인허가 서류 등

2.5 안전점검 일반사항

2.5.1 점검 목적

  「점검」은 유지관리의 첫 단계로써 효과적․효율적인 지하차도 유지관리의 실시에 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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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조물의 장기공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점검」에 

있어서는 안전한 구조물의 공용을 위해 상태파악, 변상의 조기발견․응급조치로 위험요소

의 미연방지, 변상정도의 파악, 응급대책 및 조사의 필요성 판정, 기록 축적 등을 수행한

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있으나, 어느 경우도 안

전한 구조물의 공용을 목적으로 하고, 지하차도의 안전성이나 기능성에 악 향을 미치는 

변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조기에 적절한 대처․대응을 가능하

게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한편,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변상정도의 계속적인 파악을 하는 것

도 목적이다. 적절한 점검은 결과적으로 구조물의 장기간 동안의 공용에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다.

2.5.2 점검주기 및 주요 조사항목

검 검주 주  사항목

검  1
∘ 리, 균열, 락, 사용하 , 누수 등에 하여  검 후 변 , 변  달상태

∘ 상  지  (누수, 균열, 변  등)

검
안 등 에 라 

차등실시

∘ 계도  검

∘ 상검사(규격, 변 , 변 , 하 등)

∘ 상태검사( 열, 상, 식, 균열, 누수, 열  등)

∘ 시험․ (강도, 철근, 피복, 철근 식, 탄산  등)

∘  검  검시  비 하여 상  진행여  단

∘ 보수, 보강시공 상태  (필 시)

검 필  시 ∘ 상  도, 보수  , 보수 업  규 , 주 보 재  내하 , 사용 한 여  등

안 진단
안 등 에 라 

차등실시

∘  후 , 상 도,   검 상태  변  

∘ 해   안  평가

∘ 검  검 결과 

※ 검  안 진단 실시주 (안 검  안 진단 지 , 2010.12, 해양 , 한 시 안 공단)

안전등
정밀점검

정밀안전 단
건 축 물 그  시 물

A등 4년에 1회 상 3년에 1회 상 6년에 1회 상

B, C등 3년에 1회 상 2년에 1회 상 5년에 1회 상

D, E등 2년에 1회 상 1년에 1회 상 4년에 1회 상

 ① 건 에는 그 건  시  벽과 사  포함하 , 항만시   시 닷 에 항상 겨 는  4 에 1

 상 검  하여야 한다.

 ②  실시하는 검  시  공  또는 사용승 ( 시 사용승  포함)   3  내(건  4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 또는 안 진단   경우 그 날( 료 )   검  실시주  한다. 또한 안 진단 실시 간

과 복 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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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점검

1)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2)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

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

정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

복되는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정밀점검

□ 초기점검 - 해당사항 없음.

□ 정기적 정밀점검

1)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

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점검․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

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점검․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

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

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

함)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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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경우 그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

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

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

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정밀안전진단

1)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육안검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

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3)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4)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

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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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내하력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6)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진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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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하차도의 손상유형

2.6.1 균열

아래의 <그림 2.6.1> 및 <표 2.6.1>은 지하박스 구조물에 발생되는 일반적인 균열의 

유형이며, 본 점검대상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의 양상이 Type-1 ~ Type-5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ype-6Type-6

Type-2

Type-1 Type-3

Type-4

Type-5

<그림 2.6.1> 균열의 발생유형

상 형 발생원

종방향 균열 Type-1

- 시공초  발생시

 ․ 거 집 조  탈형

 ․ 시공  초과 가 하  하

 ․ 철근  절단 치 량

- 공  발생시

 ․ BOX 단  내하력 저하

 ․ 계하  상  초과하

  ( 압, 하수압, 활하  등)

벽체～슬래브

연결 횡균열
Type-2

- 시공초  발생시

 ․ 수화열에 한 내  력에 해 균열 발생 

- 공  발생시

 ․ 종방향 등침하에 한 균열발생

횡 균 열 Type-3
- 시공초  발생시

 ․ 건조수축에 한 균열 

수 균열 Type-4

- 시공초  발생시

 ․ 에 해 발생 

 ․ 건조수축에 해 발생

사방향 균열 Type-5 - 반  등침하에 한 비틀림

사방향 균열 및

양방향 균열
Type-6 - 하수  상승에 한 력발생 및 양압력 로 균열발생

<표 2.6.1> 균열의 손상유형별 발생원인



북부간선고가외 2개소 정밀점검(하자검사) 용역 - 외발산지하차도 유지관리지침서

- 15 -

2.6.2 누수 및 백태

국부적인 누수 및 백태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며, 누수는 주로 시공이음부와 균열을 

통하여 발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누수발생 주변의 콘크리트가 습

윤상태로 있는 상태이며, 백태는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균열부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

다. 

벽체에 현저한 누수 발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배면 수위 

증가로 인한 구조물 배면 우수 침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포장부와 구

조물 상부 사이의 토피 층에서 유입된 지표수의 침투로 인한 열화로 판단된다.

<표 2.6.2> 누수 및 백태 손상 발생원인 및 조사방향

상 생 원  사  향 비고

․ 재 통 균열  통한 누수 생

․ 시공  통한 누수 생

․ 골재 리  통한 누수 생

․ 누수  태  원

․ 생 는 누수량

․ 생

2.6.3 박락 및 들뜸

표면처리부 박락과 들뜸은 옹벽부 일부에서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며, 박스구간 천정슬

래브 부재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상태이다.

<표 2.6.3> 박락 및 들뜸 손상 발생원인 및 조사방향

상 발생 원 조 사 방 향 비고

․ 철근 식에 한 발생

․ 콘크리트 열화에 한 발생

․ 식  철근  피복 께

․ 식  발생  철근  종류

  ( 철근, 압축철근, 배력철근)

․ 콘크리트 열화

․ 청 조사에 한 박리․박락 및 들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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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철근노출 및 재료분리

철근노출은 박스구간 천정슬래브 및 헌치부에 국부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

로 콘크리트 표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피복이 부족한 곳에서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중구조물의 경우, 헌치부 탈락 및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헌치에 연한 철근 부

재에 피복두께 부족으로 인한 철근노출과 재료분리가 발생하 다.

<표 2.6.4> 철근노출 및 재료분리 손상 발생원인 및 조사방향

상 발생 원 조 사 방 향 비고

․ 피복 께 족

․ 타 시 다짐 량

․ 철근노출 범

․ 철근 식정

․ 골 리 발생  철근 노출여

2.6.5 망상균열

망상균열은 전체구간에 걸쳐서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며, 균열 폭은 0.3mm 내외로 발

생하여 유지관리 상, 주입공법을 적용하여 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한쪽 방

향으로 타설된 방대한 넓이의 균열부 수지주입은 주입 후 콘크리트 구조물에 쐐기효과

를 야기하여 건전한 부재에 균열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입공법 보다는 향후 

공용기간 동안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방지를 위해 표면처리공법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발산지하차도의 천정슬래브 부재에 발생한 망상균열의 경우, 구조계산서와 준공도면 

검토 결과 하중조합에 의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철근의 피복과 신

축에 대한 배력근이 적절하게 설계되었기에 구조적인 손상이나 신장/수축에 의한 균열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현장조사 결과 망상균열의 양상이 신장/수축 방향이나, 2방성 균열, 혹은 철

근 배근 방향의 균열이 아니므로 설계과정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물 전반에 걸쳐 일정하지 않게 발생한 균열인 점과 설계도서 검토 결과와,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 균열의 깊이가 깊지 않고, 폭 또한 일정하지 않게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외발산지하차도의 망상균열은 구조물 타설 시 외기환경, 타설시기, 슬럼프, 연행공기량, 

다짐부족 등의 시공/재료적 원인으로 발생한 손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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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5> 망상균열 손상 발생원인 및 조사방향

상 발생 원 조 사 방 향 비고

․ 콘크리트 타 시 거 집에 물  체수  

상태에  콘크리트 타

․ 콘크리트 비비 를 시 하여 치  시간 

과다 

․ 콘크리트 경화 시, 수축 과정에  

체적감 로 한 균열

․ 건조수축

․ 망상균열  범  

․ 균열폭

․ 망상균열  발생   

콘크리트  상태

2.6.6 도로포장부

 - 균열

도로포장은 교통의 반복하중에 의해 노면 성상에 변화가 생기고 종국에는 균열이 진행되

어 파손에 이르게 된다. 포장의 파손 현상과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시공적 요

인과 재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ㆍ미세균열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아스팔트의 다짐온도가 부적절할 

때 생기며 주로 시공초기에 생기는 균열

ㆍ선상균열 : 신ㆍ구 포장면의 이음부나 경계부에 생기며 다짐이나 포설불량에 의해 생

기는 균열

ㆍ거북등균열 : 포장두께의 부족, 혼합물의 품질불량 및 배합잘못 등의 요인에 의해 발

생되며 우수가 침투되거나 차량이 반복하여 통행하게 되면 포장면의 일부가 거북등 

모양으로 탈락하게 됨

 - 단차

차량의 주행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며 교대의 접속슬래브와 신축이음장치의 접속부 

분, 매설물 주변 등에 생기는 요철을 말함

 - 소성변형

차륜의 통과 빈도가 가장 많은 위치에 규칙적으로 생기는 凹凸형의 패임을 말함

 - 함몰

포장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패임을 말함

 - 백화 및 백태 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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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손상으로 인해 방수층 하부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부재로의 우수침투가 발생하여 바

닥판 상부의 손상을 유발하고, 손상된 균열 및 파손 부재를 통하여 백태 등이 상승하여 포

장 상부에 지체된 현상. 



제 3장 안 검제 3장 안 검

3.1 외발산지하차도 황

3.2 검방법

3.3 보 ・보강

3.4 검 사항

3.5 검 치

               3.6 존 보 부  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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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안 검제 3장 안 검

3.1 외발산지하차도 현황

평면도 외발산지하차도
190m

620m

205m

행주대교 방향

신월IC 방향

시점 옹벽

Box구간

종점 옹벽

190
160

150

220

210

180
170

140 40

30

330
410

420

400

430390

6
0

경
비

실

380

360

370

340

320

7
0

140

290

2
0

1
0 하

층
 

벽

147

4
0

350310

280260

10

270250

240

230

3
02
0

5
0

300

110

200

종  단  면  도 H = 1 : 1,000
V =  1  :  200

U-TYPE구간 시점
STA. 0+60.000 STA. 0+250.000

지하차도BOX 시점

U-TYPE구간
190.00

BOX 구간
600.00

설 계 시 점

S
T
A
. 
0
-
1
4
0
.
0
0

도시계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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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외관망도 작성

외관조사망도는 시점에서부터 40m 기준으로 작성하 으며, 10m마다 Station을 표기하

고, 신축이음부 위치는 Station과 함께 “Joint” 로 외관조사망도에 병기하 다. 

과업시점인 U-TYPE 구간은 시점을 기준(조사방향 : 시점(행주대교) → 종점(신월IC))으로 

좌측벽체, 우측벽체로, BOX 구간은 상행선, 하행선으로 표기하 다.

[U-TYPE 옹벽구간 측점분할 및 구분]

[BOX 구간 측점분할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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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 실시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부에 대해서는 “보수완료”, “미보수” 및 “보수

불량(재균열, 들뜸 등)” 등을 표기하여 금회 정밀점검에서 조사된 손상과 구분하 으며, 

외관조사망도에 야장표식 범례, 구간(Station) 범위, 신축이음부(Expansion joint) 등을 기

록하 다.

6
54

2
3

10
987

1 11

상행 하행

조사방향
진행방향

조사방향 조사방향

상행

4

3

2
1

5

10 9

하행

10

56

7

8
9

8

7

6

1
2

3

4

진행방향

재료분리들뜸,층분리

균   열

누수,습윤부 백태,결로

철근노출

기존보수

공   동

철근부균열 망상균열

퇴   적

0.2CW 파손,박리,박락

기   타

철근부식

소성변형

침    식

  [현장 조사방향 및 망도작성 방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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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점검 방법

3.2.1 BOX 구간

검 진   단   항   목 검사

Box

간

 ◦ 균열 사

   -균열폭, , , 균열  진행 여

 검사

균열

안 사 등

 ◦ 누수 사

   - 누수량, 수질 등

 탐사

안 사 등

시료

 ◦ 콘크리트 

   - 콘크리트 께 사

   - 콘크리트 강도

   - 철근 근 탐사  철근 식도 

   - 열 사

    ․   상, 리, 리  락, 태, 철근

   -   염  함 량 사

시험

다탐사

충격 탄  시험

염  함 량 시험

타격

코아채취 시험

 도

안 사 등

 ◦ 시  상태  안

   - , 
안 사 등

타

 - 퇴  상태

 - 안   지 리 계 여 , 청 상태

 - 시  드  여   보수  

 - 진동  상태

안 사 등

3.2.2 U-Type 구간

벽 진  단  항  목 사

콘크리트 벽

 ◦ 균열 사
   - 균열폭, , , 균열  진행 여

 탐사
균열

안 사 등

 ◦ 하
 ◦ 동
 ◦ 계 차( 도/경사)

량 또는 계

 ◦ 누수  사 
 탐사
 탐사

안 사 

 ◦ 
   - 콘크리트 께 사(피복 사)
   - 콘크리트 강도
   - 철근 근 탐사  식도 
   - 열 사
    ․   상, 리, 리  락, 태, 철근
    ․   염 사
   - 균열  

시험
다탐사

충격탄 시험
타격

코아채취 시험
연  

 탐사
안 사

염해 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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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수․보강

3.3.1 일반사항

노후화 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구조물의 손상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정밀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3.2 보수․보강

가.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법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

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

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북부간선고가외 2개소 정밀점검(하자검사) 용역 - 외발산지하차도 유지관리지침서

- 24 -

3.4 중점점검 사항

3.4.1 포장

◯ 점검 및 유지관리항목

  점검은 노면의 상태, 포장의 파손모양, 파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점검/진단에 기록

한 손상을 참고로 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한다. 노면 위에서의 장비에 의한 점검은 일반적으로 교통량

이 적은 시간이나 야간에 교통규제 하에 할 수 있고, 제약된 장소에서 제약된 시간 내에 시행한다. 

◯중점유지관리항목

금번 점검용역 결과 포장부 주요 손상은

 •포장파손 및 패임 등의 손상과 소성변형, 그리고 부분적인 망상균열 및 균열 등이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포장손상은 윤하중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므로 국부적인 형태로 손상이 발생한다.

 포장에 발생하는 일반적 손상유형은 포트홀, 소성변형(요철, 단차), 마모/미끄럼 저항성 상실 등의 

일차적인 손실이 있으며, 포장면 손장상 및 포장 하면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바닥판의 손상과 하부 

물고임과 포장층 하면의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열화로 인하여 백태 및 물고임 등의 상부 침출로 인

해 포장의 재손상을 일으키는 2차적인 손실이 있다.

 현재 주행성 저하와 우수침투 및 동결방지용 염화칼슘 침투 등으로 인하여 포장층 하면의 방수층 

및 동상방지층 파손을 유발하여 박스구조물 하부 슬래브의 내구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포장파손 

및 포트홀, 그리고 균열 등의 손상은 팻칭공법과 실링공법을 통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장부 손상은 하부 옹벽구조물 및 박스구조물의 바닥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파손 및 백태 

침출 발생 부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옹벽부 포장 망상균열

(시점부 상행, Sta.171m)

옹벽부 포장 패임

(시점부 하행, Sta.10m)

박스구간 포장 백화

(하행, Sta.2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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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U-Type 옹벽구간 벽체

◯ 점검 및 유지관리항목

  외발산지하차도의 옹벽구조물(395.0m:190.0m+205.0m)은 U-Type 형식의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다. 

  외관조사 결과 옹벽 전면부에는 국부적인 타일균열과 탈락, 백태 등이 조사되었다.

  옹벽전면 타일탈락 및 파손 부재의 경우 전도나 기울음 등의 외적구조안전성 불안 유발 징후를 수반하지 않

은 손상으로서, 시공초기 결함과 공용 중 외기의 향에 의해 발생한 마감부 열화 손상으로 추정되며 구조물의 

구조안전성에는 큰 향이 없으나 차량 주행안전성 확보 및 민원 발생 소지의 제거, 그리고 구조물 미관 개선

을 위해 타일 재시공을 통한 보수가 필요하다.

◯ 중점유지관리항목

금번 정밀점검 용역 결과 U-Type 옹벽구간 벽체 주요 손상은

 •타일균열, 타일탈락, 타일파손 및 백태 등이 조사되었다.

 손상 발생 위치, 벽체의 전도 유무, 종방향 균열 발생 유무 등의 손상의 현황을 토대로 판단할 때, 

구조적인 손상은 아니라 타일의 접착력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된다.

 타일 손상은 육안으로 일반인에게 노출이 쉬운 부재이자, 타일 탈락시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위협

할 수 있으므로, 타일 균열부 및 탈락/파손 부재에 대한 재부착 보수가 필요하다.

타일 백태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시공된 옹벽벽체 구조물에 배면 및 전면 수분 접촉에 의

한 손상으로 판단되며, 누수 발생 여부와 백태의 손상 진전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찰이 필요하다.

점검 시, 닥터햄머 등의 공극 및 박락 여부를 판단하여 육안관찰이 되지 않는 타일 부재의 향후 탈

락 및 파손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타일탈락

(상행, 시점부옹벽 Sta.161m)

타일들뜸

(상행, 시점부옹벽 Sta.81m)
백태(상행, 종점부옹벽 Sta.87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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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본선박스 벽체

◯ 점검 및 유지관리항목

  외발산지하차도의 벽체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면 타일마감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벽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구조체 자체의 전도 및 누수 등의 현전한 손상은 조사되지 않

았으나 타일 탈락, 균열, 파손 등의 타일 손상과 국부적인 누수/백태가 발생하 다.

◯ 중점유지관리항목

금번 점검단용역 결과 박스구간 벽체 주요 손상은

•벽체 타일 균열, 타일탈락, 타일파손

•벽체 국부적 백태/누수흔적

등이 조사되었다.

 벽체 백태/누수흔적 손상의 경우에는 상부 헌치부로부터의 백태/누수가 발생하여 타일벽체에 오염

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점검일 현재 타일의 손상 면적이 국부적이나, 향후 손상의 확대 및 

진행에 대해 주기적인 관찰을 통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벽체 타일 균열 및 탈락/파손은 타일의 벽체와의 재료특성차 및 부착력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되며,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부착 설치가 필요하다.

 향후 박스구간 벽체 타일 조사 시, 탈락위험 위치 및 균열 발생 부재에 대하여 닥터햄머 등의 박

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백태/오염

(상행, 시점측 BOX Sta.375m)
타일탈락(상행 BOX, Sta.383m) 타일균열(상행 BOX, Sta.58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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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본선박스 천정슬래브

◯ 점검 및 유지관리항목

  박스구간의 천정슬래브는 폐합구조로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육안 노출이 가장 많은 부재

로서, 시공과정 및 양생과정, 타설시기, 그리고 외기환경조건 등에 의한 초기 건조수축 및 수화열 균

열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이다.

 외발산지하차도의 박스 천정슬래브 부재의 경우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설계당시 구조안

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태에서 구조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구조물 종방향의 균

열 및 파손 등의 손상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이다.

 구조물 전반에 걸쳐 발생한 망상형태의 균열(CW:0.3mm 이상)과 내구성 저하에 의한 균열백태, 백태 

등의 시공과정 및 양생과정에 기인한 손상이 조사되었다.

◯ 중점유지관리항목

금번 점검용역 결과 박스구조물 천정슬래브의 주요 손상은

•천정슬래브 전반적인 망상균열(CW 0.3mm), 백태, 백태 수반한 균열, 

•천정슬래브 Joint 누수, 박락, 국부적인 파손 및 철근노출 등이 조사되었다.

 건조수축에 의한 헌치부 및 천정슬래브의 전반적인 망상균열은 구조물의 초기손상으로서,

 손상의 진전방지 및 추가 열화 유발을 위해 보수를 실시하여야겠으며

이번 과업에서 천정슬래브 중점 조사항목은 

• 망상균열 발생 부재의 면적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박락 여부

• 균열사이 물 비침, 균열백태 형성 여부

• 천정슬래브 박락조사를 통한 콘크리트 파손 발생가능성 여부

• Joint부재 손상 여부 및 이로 인한 구조물의 신축손상 발생 여부

 향후 구조물의 공용에 있어서 천정슬래브의 망상균열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 열화 및 철근노출 등

의 열화의 진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균열백태 및 누수관련 손상 발생 시, 철근콘크리

트 부재의 박락 및 파손 여부에 대한 병행 점검이 필요하다. 

보수부탈락/ 백태

(상행 BOX, Sta.700m)
망상균열(상행 BOX, Sta.540m) 균열/백태(하행 BOX, Sta.329m)



북부간선고가외 2개소 정밀점검(하자검사) 용역 - 외발산지하차도

3.5 중점점검 위치

  ① 시점옹벽, Box(Sta.190~550)

중점관리부재 
시점옹벽 벽체 타일탈락 및 균열, 포장부 열화

Box(Sta.190~550) 천정슬래브 - 망상균열,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벽체 부 - 타일균열, 타일탈락

상

행

 

손

상

사

진
타일들뜸(상행, 시점부옹벽 Sta.81m)

옹벽부 포장 망상균열(시점부 상행, 

Sta.171m)
망상균열(상행 BOX, Sta.317m) 백태(상행 BOX, Sta.332m)

부

재 

별

손

상

 

치

도

 BOX(BOX구간 시 ~STA.550)m시 측 벽 (U-TYPE) 190m

상행선(행주대교)

Sta.0 19050 100 150 250 300 35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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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Box(Sta.550~810), 종점옹벽

중점관리부재 
Box(Sta.550~810) 천정슬래브 - 망상균열,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벽체 부 - 타일균열, 타일탈락

종점옹벽 벽체 타일탈락 및 균열, 포장부 열화

상

행

 

손

상

사

진
재료분리(상행 BOX, Sta.629m) 망상균열(상행 BOX, Sta.697m) 타일균열(상행 BOX, Sta.710m) 타일들뜸(상행, 종점부옹벽 Sta827m)

부

재 

별

손

상

 

치

도

종 측 벽 BOX(STA.550~BOX구간 종 )  620m

600 850810650 700 750 900550550

상행선(행주대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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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존 보수부위 유지관리

  (1) 예방 

유지관리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해 명칭, 신기술번호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공사시 문제점 등을 기록해 두어 차후 적용공법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점검방법

  보수․보강부위에 대해서는 근접육안조사를 실시하여 망상균열, 누수나 백태흔적이 발견될 

경우 점검용 망치를 두드려 나는 소리로서 내부결함의 존재여부를 추정한다. 이 때 박리, 박

락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검사시 두드려서 떨어뜨린 후 위치, 규모, 내용 에 대하여 조사망

도에 기록, 정리하여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고 보수․보강계획 수립시 참고 한다.

  (3) 점검도구 

   점검용 망치 : 내부의 공동이나 층분리 여부를 소리로 판단. 즉 건전한 부분을 두들기면 

“핑”하는 소리가 나지만 내부결함이 있는 부분은 “퍽”하는 소리가 난다.

                                                                     

                   

  * 근접조사를 위한 장비(사다리 등), 사진기, 균열자, 필기도구(소형 보드판, 매직, 분필), 

점검야장, 필요시 반발경도 및 탄산화 시험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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